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5]
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

1. 표지의 규격

2. 표시방법
  가. 앞면에는 환지측량지점, 환지 또는 환지예정지를 적는다.
  나. 뒷면에는 위치를 적는다.
  다. 양쪽 옆면에는 각각 설치연월일과 "제    호"의 표시를 한다.
  라. 재료는 석재, 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한다.


